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171억 7천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72억 2천 5백만원 대비

4천 8백만원(0.3%)이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212,564 17,225,064 17,177,261 △35,303 △47,803 △0.2% △0.3%

세외수입 14,657,233 14,657,233 14,657,233 0 0 0.0% 0.0%

경상적
세외수입 3,189,269 3,189,269 3,189,269 0 0 0.0% 0.0%

임시적
세외수입 11,443,810 11,443,810 11,443,810 0 0 0.0% 0.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4,154 24,154 24,154 0 0 0.0% 0.0%

보조금 2,540,498 2,552,998 2,511,998 △28,500 △41,000 △1.1% △1.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3 14,833 8,030 △6,803 △6,803 △45.9% △45.9%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세목

2023년도
비고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212,564 17,225,064 17,177,261 △35,303 △47,803

국고보조금 2,540,498 2,540,498 2,499,498 △41,000 △4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4,833 14,833 8,030 △6,803 △6,803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1,819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4,930억 8천 4백만원 대비

6,888억 4천 7백만원(15.3%)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493,143,148 4,493,083,648 5,181,930,481 688,787,333 688,846,833 15.3% 15.3%

행
정
관
리

사 업 비 139,900,726 139,841,226 143,392,534 3,491,808 3,551,308 2.5% 2.5%

행정운영경비 174,682,593 174,682,593 174,682,593 0 0 0.0% 0.0%

재무활동 10,701,589 10,701,589 10,709,835 8,246 8,246 0.1% 0.1%

조정교부금 4,167,858,240 4,167,858,240 4,853,145,519 685,287,279 685,287,279 16.4% 16.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3년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493,143,148 4,493,083,648 5,181,930,481 688,787,333 688,846,833 15.3% 15.3%

행정장비구매 647,090 647,090 879,360 232,270 232,270 35.9% 35.9%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838,806 32,838,806 36,581,457 3,742,651 3,742,651 11.4% 11.4%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281,100 281,100 166,290 △114,810 △114,810 △40.8% △40.8%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654,524 667,024 767,024 112,500 100,000 17.2% 15.0%

조정교부금 4,167,858,240 4,167,858,240 4,853,145,519 685,287,279 685,287,279 16.4% 16.4%

국고보조금 반환
(자치행정과) 101,589 101,589 103,033 1,444 1,444 1.4% 1.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428,820 2,428,820 1,928,820 △500,000 △500,000 △20.6% △20.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50,000 1,350,000 1,309,000 △41,000 △41,000 △3.0% △3.0%

국고보조금 반환
(남북협력과) - - 6,802 6,802 6,802 100.0% 100.0%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70,720 370,720 502,917 132,197 132,197 35.7% 35.7%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남북협력과 20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 4천 1백만원(보조금)을 감액

조정하고, 자치행정과와 남북협력과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을

반영(자치행정과 △1천 1백만원, 남북협력과 5백만원)하여 총 2건에 6백 8십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입

총       계 17,225,064 17,177,261 △47,803

세

외

수

입

소 계 14,657,233 14,657,233 0

경상적 3,189,269 3,189,269 0

임시적 11,443,810 11,443,810 0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24,154 24,154 0

보조금 2,552,998 2,511,998 △41,000

◦(남북협력과) 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 △41백만원

∘국고보조금(1,434백만원→1,393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3 8,030 △6,803

◦(자치행정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 △11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12백만원→1백만원)

◦(남북협력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 5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2백만원→7백만원)

(단위 : 천원)



가.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 조정

○ 행정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총 2건(△6백 8십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 행정국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 대상 금액을 2023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잔액과의 차액을 감액 조정

하려는 것으로 세입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금액이 소액이지만 남북협력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백만원 증가한 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중앙부처와 내시금액을 협의·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3 8,030 △6,803

◦(자치행정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 △11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12백만원→1백만원)

◦(남북협력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 5백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2백만원→7백만원)

(단위: 천원)



2. 세출예산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행정장비구매”

사업에 2억 3천 2백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에 37억

4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 6,852억 8천 7백만원 등 총 7건에

6,895억 3백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 5억원 등

총 3건에 6억 5천 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4,493,083,648 5,181,930,481 688,846,833

행정장비구매 647,090 879,360 232,270 

◦민원실 이전 등 집기 구매 27백만원

◦본관 공유공간 조성 집기 구매 105백만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 100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647백만원→879백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838,806 36,581,457 3,742,651 

◦임시민원실 조성 이사비용 등 20백만원

∘공공운영비 (9,299백만원→9,319백만원)

◦임시민원실 조성 및 재배치 공사 208백만원

◦본관 공유공간 조성 공사 2,395백만원

◦축전지 노후화에 따른 UPS교체 25백만원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122백만원

◦을지로별관 증축 관련 기본계획 용역 50백만원

◦노후 온수보일러 교체 198백만원

◦정밀안전진단 관련 보수 공사비 150백만원

◦시청사 유지관리 570백만원

∘시설비 (2,936백만원→6,655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감리비 3백만원

∘감리비 (0백만원→3백만원)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281,100 166,290 △114,810

◦공공안전관 23년도 채용 미추진으로 

감조정 △66백만원

∘사무관리비(123백만원→57백만원)

◦공무직 22년도 최종 임금협약에서 

출장여비 미반영되어 감조정 △49백만원

∘국내여비(49백만원→0백만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667,024 767,024 100,000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 공사·감리비  

100백만원

∘시설비(0백만원→80백만원)
∘감리비(0백만원→20백만원)

조정교부금 4,167,858,240 4,853,145,519 685,287,279

◦2022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 등

∘자치구조정교부금
(4,167,858백만원→4,853,146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자치행정과)

101,589 103,033 1,44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1백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102백만원→103백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
익활동 등 지원

2,428,820 1,928,820 △500,000

◦2023년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에 따른 

불용예상액 △5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2,300백만원→1,800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50,000 1,309,000 △41,000

◦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 △41백만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1,350백만원→1,30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남북협력과)

         -     6,802 6,802 

◦22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 7백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0백만원→7백만원)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70,720 502,917 132,197 

◦수련원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부족분 132백만원

∘공공운영비(266백만원→398백만원)



가. 행정장비구매

○ 동 사업은 본관 공유공간 조성 관련 소요 집기 구입비(1억 5백만원)와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1억원) 등 총 3건에 대해 2억 3천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79,360 647,090 232,270

자산및물품취득비 879,360 647,090 232,27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실 이전 등 집기 구매
= 27,270천원

-개인집기(책상, 서랍 등)
978,000원*25명 = 24,450천원

-공용집기(회의테이블, TV 등)
2,820,000원*1개 부서 = 2,820천원

○본관 공유공간 조성
공사비 3,000,000,000원 * 5% - 기반영액
45,000,000원

= 105,000천원

○시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 본관 1층 공사기간 중 민원업무 유지를 위한 임시민원실 조성 집기 구매

- 본관 공유공간 조성에 따라 공사비와 연계하여 집기비 반영

-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 행정국은 본관 공유공간 조성에 따른 소요 집기 구매로 1억 5백만원,

조성 공사에 따른 민원실 이전 관련 소요 집기 구매로 2천 7백만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구입 추가 소요금액 1억원 등 총 2억 3천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사무실 집기구매는 포괄예산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내구연한 및 기능 이상

여부 검토 등 재활용 가능 물품 확인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을 수반한

면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나, 행정국은 세밀한 수요조사 및 세부집행

계획 없이 본관 공유공간 조성에 필요한 집기를 일률적으로 공사비의

5%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원실 이전 집기도 기존 집기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신규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행정국은 민원실 이전 집기 신규 구매 사유로, 집기 이전 작업에 시일이 걸리므로

민원처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미리 이전할 공간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시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용(1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부족하게 편성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예산편성

태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동 물품(냉·난방기, 회의용 탁자·의자 등) 구입비용 추경사유에 대해

긴급수요에 맞춰 탄력적 구매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임.



[ 청사 유지관리 물품 내역 ]

구분 품목 단가 규격 사진

냉난방기
냉난방기

(벽걸이형)
1,045,000원

냉방 3.5kw

난방 4.3kw

회의실 

확충 

회의용탁자 324,000원
1800×500×

740mm

의자 142,000원
510×555×

830mm

청소장비

바닥 청소차

(탑승형)
22,000,000원

1900×1200×1450mm

청소능력 

8,160㎡/h

바닥 청소차

(보행형)
4,000,000원

1185×540×1000mm

청소능력 

2,040㎡/h

통신장비 비디오프로젝터 36,300,000원
스크린밝기

16,000 ANSI lm

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동 사업은 “시청사 본관 공유공간 조성 변경 계획”(2022.12.7.)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임시민원실을 조성 및 재배치 하며,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며, 시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감리비’ 37억

4천 3백만원(총 10건)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시청사건축물및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기등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정비와 고장 발생시 신속한 수리로 안정적인 청사기능을

유지하고, 청사임차, 공기질개선, 녹지조성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6,581,457 32,838,806 3,742,651

사무관리비 20,188,359 20,188,359 0

공공운영비 9,319,047 9,299,047 20,000

국외업무여비 40,000 40,000 0

공무원 교육여비 6,680 6,68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80,000 0

특정업무경비 289,200 289,200 0

시설비 6,655,171 2,935,520 3,719,651

감리비 3,000 0 3,00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공 공 운 영 비

○임시민원실 조성 및 재배치 = 20,000천원

-이사, 철거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 본관 1층 공사기간 중 민원업무 유지를 위한 임시민원실 이사, 철거비용

시 설 비

○임시민원실 조성 및 재배치 = 208,200천원

-건축공사
123,200,000원 * 1식 = 123,200천원

-전기공사
30,000,000원 * 1식 = 30,000천원



-기계공사
30,000,000원 * 1식 = 30,000천원

-통신공사
25,000,000원 * 1식 = 25,000천원

○본관 공유공간 조성
= 2,395,000천원

-공사비
1,211(면적) * 2,478,000원 -
890,000,000원(기반영액)

= 2,110,858천원

-설계비
300,000,0,000원 * 6.67% -
40,000,000원(기반영액)

= 160,100천원

-기타
3,000,000,000원 * 5% -
25,958,000원(기반영액)

= 124,042천원

○축전지 노후화에 따른 UPS 교체
= 25,000천원

-자재비
23,230,000원 * 1식 = 23,230천원

-교체비
1,770,000원 * 1식 = 1,770천원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 122,000천원

-염수살수장치 설치
103,000,000원* 1식 = 103,000천원

-소방시설 설치
19,000,000원 * 1식 = 19,000천원

○노후 온수보일러 교체 = 198,750천원

-보일러 물품비
133,750,000원 * 1식 = 133,750천원

-철거 설치 공사비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설계 및 검사비 등
15,000,000원 * 1식 = 15,000천원

○을지로별관 증축 관련 기본계획 용역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정밀안전진단 관련 보수공사비
150,701,000원 * 1식 = 150,701천원

○시청사 유지보수 = 570,000천원



-시청사 방수 보수공사
100,000,000원 * 1식 = 100,000천원

-서소문청사 공용공간 정비공사
100,000,000원 * 1식 = 100,000천원

-본관 방화문 교체 등 보수공사
70,000,000원 * 1식 = 70,000천원

-시청사 안전난간 보수공사
100,000,000원 * 1식 = 100,000천원

-서소문청사 후생동 진입로 정비공사
80,000,000원 * 1식 = 80,000천원

-서소문청사 노후 시설물(옹벽) 보수공사
70,000,000원 * 1식 = 70,000천원

-광장 보도블럭 보수공사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증감사유

- 본관 1층 공사기간 중 민원업무 유지를 위한 임시민원실 시설 공사비
- 본관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청사 방문객을 위한 갤러리 및 카페, 라운지 등
개방 공간 마련
- 축전지 노후화로 비상시 청사 중요설비에 전기 공급을 위해 UPS 교체
- 송월동 차고지 차량지원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력 부재 시 화재나 겨울철
강설 대응
- 본관 난방용 보일러 고장 및 수리불가 판정에 따라, 노후 온수보일러 2대 교체
- 을지로 별관 증축을 통해 사무공간 확보 필요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추진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본관, 도서관 보수 시행
- 시청사 유지보수공사 필요(방수, 방화문 교체, 진입로 정사, 옹벽 보수 등)

감 리 비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3,000,000원 * 1식 = 3,000천원

증감사유

- 송월동 차고지 차량지원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력 부재 시 화재나 겨울철 강설
대응 관련 감리비



❍ 본관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청사 방문객을 위한 갤러리 및 카페,

라운지 등 개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본관 공유공간 조성’ 시설비는

총 33억 5천만원 중 본예산에 기반영된 9억 5천 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2022년 12월에 수립되고 올해중 완공 예정임을 감안하면, 추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소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23.5.30.기준)

사업명 통계목 본예산
(A) 기집행액* 집행잔액 추경필요액

(B)
총예산
(A+B)

본관 공유공간 

조성

시  설  비 955,000 25,000 930,000 2,395,000  3,350,000

자산취득비 45,000 - 45,000 105,000   150,000

총      계 1,000,000 25,000 975,000 2,500,000 3,500,000

[본관 공유공간 조성 개요]

 □ 추진배경

  ㅇ 실외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후 서울광장 등 행사를 즐기기 위해 청사를 방문

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휴게공간 미흡

  ㅇ 모든 방문객이 환영 받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갤러리 및 카페·라운지 등 

개방 공간 필요

 □ 추진방향

  ㅇ 누구나 환영받는 예술적 감성의 청사 안내공간 조성

  ㅇ 카페·라운지와 연계된 개방형 민원실 조성

  ㅇ 편안히 쉬며 머무를 수 있는 개방형 시민 갤러리 설치 등



 
 □ 세부 추진 계획

  ㅇ 위치 및 면적 : 본관 1층 공용홀 등 시민공간(1,338㎡)

  ㅇ 개선내용 : 개방형 민원실 + 시민 갤러리, 휴게공간 등 공유공간 조성

 
  ㅇ 추진방법

    - 기본방향 및 디자인 계획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공모(도시공간기획담당관)
    - 공사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계 및 공사(총무과)

  ㅇ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사전검토서 

작성 및 검토 요청
(총무과➩도시공간기획담당관)

→

②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회신
(도시공간기획담당관➩총무과)

→

③ 공공건축심의 자료 작성 

및 심의 요청
(총무과➩도시공간기획담당관)

→
④ 공공건축심의 및 회신

(도시공간기획담당관➩총무과)

           ↓

⑧ 공사 

(총무과)
←

⑦  기본 및 실시설계

(총무과)
←

⑥ 설계공모 실시 및 결과 회신

(도시공간기획담당관➩총무과)
←

⑤ 설계공모  요청
(총무과➩도시공간기획담당관)

   ㅇ 소요예산 : 총3,500백만원

  

· 공사비 : 1,338㎡×2,243천원 ≒ 3,000백만원

 (민원실: 2,000백만원, 휴식공간: 700백만원, 안내공간: 300백만원) 

· 설계비 : 3,000백만원(공사비)×3.5% = 105백만원  

· 기  타 : 3,000백만원(공사비)×8.2% ≒ 245백만원

· 비  품 : 3,000백만원(공사비)×5% = 150백만원

  □ 추진일정

  - '22.12.        사업계획 사전검토(도시공간기획담당관)
  - '23. 1.        공공건축심의(도시공간기획담당관)
  - '23. 2. ~  4.  설계공모(도시공간기획담당관)
  - '23. 5. ~  7.  기본 및 실시설계(총무과)
  - '23. 8. ~ 12.  공사발주 및 공사(총무과)



- 출처: 행정국 사업방침 편집

붙임 개선 전·후 평면도(안)

개선 전

개선 후



❍ 다만, 추경 사전절차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에서

공사비에 물가상승률(11.1%)을 추가 반영하여 공사비를 조정하고

(계획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내용 또는 범위를 예산에 맞추어 조정), 철거비를

별도로 반영하며, 설계용역비에 인테리어 가산으로 1.5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 행정국에서는 공사범위 축소조정을 통해 사전검토 의견에 맞추는 방식

으로 조치한 바, 사업추진 시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발췌) ]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조치결과(발췌) ]

검토

항목
검토의견 조치내용

건축

공사비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의 

공공업무시설 신축단가의 약 61.1%로 산정

하여 2,243천원/㎡을 반영하였으나, 물가상

승률(11.1%) 추가 반영 필요

•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내용을 조정하여 

공사비 감액 필요 

- 의뢰부서 3,000백만원 → 검토결과 1,230㎡

*3,578천원*0.6*1.1=2,905백만원 

▹ 건설공사비지수

  - 20. 3월 → 22. 3월 : 22.20% 상승 / 연간 평균       

     11.1% 반영 필요

▹ 노원구청 리모델링

   (공사면적 1,437.55㎡, 공사기간 21.1. ~22.4.)

  - 설계비 1.57억/공사비 약40억(공사비단가 278만원㎡)

• 물가상승률 11% 반영

 1,211㎡×3,578천원×0.6×1.11

 = 2,885백만원  

철거비

• 철거비를 별도로 확보 필요

- 1,230㎡ × 90천원/㎥ × 1.1(건설공사비

지수, 노임 등 연 11.1% 상승률) = 83백만원

 ※ 철거공사비 : ‘22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 철거비 2층 이하 

 ※ 철거면적은 구체적인 공사범위를 검토하여 

재산정 필요

• 철거비 별도 확보

 - 철거비 : 86천원/㎡, 철거설계비 : 

4천원/㎡

 ※ 철거설계는 리모델링 설계에 

포함

 - 1,211㎡×86천원×1.11

   = 115백만원 

설계비

•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1.5배(인테리어 가산)를 

적용하여 1.53억원 확보 필요

• 공사비 변경 시 변경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재산정 필요

• 반영(설계비 1.68억)



❍ 본관 공유공간 조성 공사기간 중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임시민원실

조성 및 재배치’는 임시민원실 조성 공사 시설비 2억 8백만원과 본관

1층 장애인복지과 이전 재배치 등 이사·철거를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및 민원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임시민원실
조성을 위한 추경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구체적인 임시민원실 설치 장소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

되는 바, 장소 검토 지연으로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관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를 본관 2층으로 이전하고 1층에

장애인 “원스탑민원상담실”을 별도 조성 계획인 바,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임시민원실 이전 개요 ]

 본관 1층 공유공간 조성공사 추진기간(’23. 8월 ~ 12월)동안 

   청사 방문 민원인 응대, 민원 접수를 위한 임시공간 확보 필요

    - (1층) 임시민원실 임시 이전 : ① 신청사 인근 부림빌딩(1층) 또는

                                ② 서소문별관 1동으로 이전하는 방향 검토 중

    -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본관 2층으로 이전

       ※ 1층에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한 “원스탑민원상담실” 별도 조성 예정 

사 업 명
(통 계 목) 사  업  내  용 예산액

(백만원) 산  출  내  역
사 업 비   합 계 255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

본관 임시민원실 조성 
공사 208

 · 건축공사 : 123,200천원
 · 전기공사 :  30,000천원
 · 기계공사 :  30,000천원
 · 통신공사 :  25,000천원

쾌적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본관 1층 기존부서 

이전 재배치 20  · 이전 및 집기류 철거 :  
20,000천원 

행정장비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시민원실 집기 구입 27  · 임시민원실 조성 집기 구매 :  

27,270천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추경은 야간 및
주말에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제설장치와 소방시설을 도입하고자 1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총무과 차량지원실(송월동 차고지) 운영현황 ]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면적 388㎡)

송월동 차고지 전경 송월동 차고지 입구

 ㅇ 연    혁 : 1996. 3. 20. 송월동 청사 소유권 이전(기상청 → 서울특별시)
 ㅇ 인력현황 : 현원 33명 
 ㅇ 차량현황 : 총 53대                                     (단위 : 대, 2023. 6. 7.)

  ㅇ 주요업무 : 공용차량 관리·운영(실·국 공용차량 배차 및 차량 관리)

 ㅇ 문 제 점
   - 차고지의 입․출입구가 경사로로 되어있어, 겨울철 제설 작업 및 신속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움
   - 송월동 차고지 차량지원실 관리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보안에 취약함에 따라 

소방 및 제설장치 필요

구 분 차종별
소계 승용 승합 화물

대 수 53 36 12 5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동절기 안전관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송월동 차고지 소방설비 및
제설장치 설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건은 본예산 편성시 감안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는 바,

부정확한 본예산 추계로 누락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아울러, 상대적으로 친환경 방식인 도로열선장치 대신, 비용 및 관리

용이성을 감안하여 염수액분사장치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량의 염수액 분사로 차량과 도로시설물의 부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관련사진 ]

<소방 감지기> <소방 수신반> <염수액 분사>

[ 도로열선장치와 비교 ]

구분 도로열선장치(A) 염수액 분사장치(B) 차액(A-B)
설치비 265백만원 103백만원 162백만원

연간유지비 3.4백만원(전기요금) 1.5백만원(염수액+전기요금) 1.9백만원
 염수액 분사장치는 배관이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 편리

 - 반면, 열선장치는 콘크리트 안에 열선이 매입되어 보수 및 관리 어려움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서소문청사 1동 노후 UPS 교체 및 본관 노후 온수보일러 교체 추경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 등으로 2억 2천 3백만원(UPS 2천 5백만원,

온수보일러 1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 정전 시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방전하여 일정시간(1시간 내외) 동안 전기를 공급함.

청사 내 주요 시설인 통신장비, 당직실, 방재실 등에 전기 공급

❍ 서소문청사 1동 UPS는 2023년 5월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축전지
교체 권고에 따라, 교체주기 8년이 경과된 현 축전지(2014년 12월

설치)를 교체하려는 것이고,

❍ 본관 온수보일러(2대) 교체는 2023년 2월 고장(진공 불량) 발생으로

가동이 불가하여, 수리를 추진하였으나, 수리비용이 새제품 구매비용

보다 더 많이 발행함에 따라 교체하려는 것으로, 설비 교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각종 설비는 평소 관리상태에 따라 성능 및 수명이 달라지므로

적정한 설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을지로별관 증축 관련 추경은 현재 비어있는 을지로별관(국가등록문화재)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행정국은 건축물 전면존치 및 후면철거 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증축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필요하고,

기본구상용역비는 총 2억 9천 6백만원으로, 용역기간 10개월이 예상되어 올해

용역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올해 1차 계약(5천만원) 진행후, 2차 계약(2억 4천

6백만원)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해, 청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편집

[ 을지로별관 현황 ]

(구 미문화원, 국가등록문화재)  ※ 준공일자 : 1938.11.1.
  - 위    치 : 중구 을지로1가 63(부지면적 : 1,983.5㎡)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419.44㎡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 시설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위치도> <을지로별관 전경>
 

[ 용역개요 ]

  - 용 역 명 : 을지로별관 증축을 위한 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2023년 9월~2024년 7월)

- 용 역 비 : 296백만원(1차: 2023년 50백만원. 2차: 2024년 246백만원)
  - 과업내용(안)

 ▷ 현황조사 및 분석(입지조건 분석, 국내외사례조사, 관련법규 등)

 ▷ 고증 및 현황조사(문화재 가치,내용 및 보수부위 상태 등 조사)

 ▷ 실측업무(문화재 주변 배치, 평면 등 상세 조사)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청사조성방식, 건축규모, 배치/평면/조감도 등)

 ▷ 그 밖의 업무(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절차 이행 등)



❍ 다만, 사전검토가 부실할 경우 상당금액(예상 공사비 약 686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행정국에서는 입지조건, 관련법규,

청사조성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충실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응과 병행하여 청사 신축 검토를 포함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시청사 유지보수 추경은 방수, 방화문 교체, 진입로, 옹벽 등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5억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사 업 명
(통 계 목) 사 업 내 용 예산액

(백만원) 비고

쾌적한 청사관리
‘시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계 570

시청사 방수 보수공사 100
상반기 서울도서관 내부 실내 천정 누수, 서소문청
사 입구 케노피 누수 및 신청사 층별 탕비실 내부 
천정 누수 발생 등에 따라 장마철 대비 방수공사

서소문청사 공용공간 
정비공사 100 서소문청사 층별 화장실(10개층) 칸막이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이용불편 민원 지속 발생으로 조속한 공사 실시
본관 방화문 교체 등 

보수공사 70 층별 방화문 경첩 훼손에 따른 탈락 등 방화문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대비 긴급공사

시청사 안전난간 
보수공사 100 대구 호텔 계단 난간 틈새 여아 추락사 발생(4월)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보강공사 긴급 실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진입로 정비공사 80 후생동 전면 진입로 바닥 탈락(3월) 등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하여 정비공사 조속히 실시
서소문청사 노후 

시설물(옹벽) 보수공사 70 서소문청사 인근 옹벽 상부 기와 노후화 및 탈락 발생 
등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

광장 보도블럭 
보수공사 50 보도블럭 탈락 발생 및 광장이용 시민 불편 민원 

지속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 시청사 유지보수는 본예산에 각종 개보수공사 용도로 12억 8천 6백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 바, 금번 추경 7건 중 일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추경 목적에 비추어, 최대한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했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세밀한 검토없이

연례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에 5억 9천

4백만원이 투입되었는 바, 이로 인해 시청사 유지보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금액 ]

   최종 리모델링 비용 : 594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금액 : 537백만원

○ 관급자재 비용(전기히트펌프(냉난방기) 설치) : 26백만원

○ 설계용역(26백만원)·감리용역(5백만원) 비용 : 31백만원

※ 예산과목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 중 ‘시청사 유지보수’ 예산 활용



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동 사업은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 공사·감리비 1억원을 증액 조정

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767,024 667,024 100,000

사무관리비 30,000 30,000 0

공공운영비 5,000 5,000 0

민간위탁금 41,524 41,524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00 12,500 0

시설비 80,000 0 80,000

감리비 20,000 0 2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78,000 578,000 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 설 비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 공사비 = 80,000천원

-철거공사비
45,000,000원 = 45,000천원

-철거설계비
8,000,000원 = 8,000천원

-폐기물처리 용역비
26,400,000원 = 26,400천원

-석면조사
600,000원 = 600천원

증감사유

구조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필요

감 리 비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 감리비
20,000,000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구조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필요



○ 마을활력소는 2015년부터 총 62개소 조성을 추진하여, 사업철회,

폐관 등으로 15개소는 운영을 종료하였고, 2023년 5월 현재 47개소가

자치구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을활력소 운영 현황(2023.5.31.기준) ]

운영형태 자치구 시 설 명 소 재 지

區 직영
(36)

중    구 다 산 마 루 중구 동호로15길 50
성 동 구 금 호 1 가 동 성동구 행당로 15, 3층

함 께 보 고 성동구 마장로42길 11
광 진 구 고 랑 울 림 광진구 긴고랑로 131

중 랑 구
상 봉  마 중 중랑구 망우로55길 19, 2층
겸 재  마 중 중랑구 겸재로 68, 1~2층
망 우 마 중 중랑구 용마산로 461
사 가 정  마 중 중랑구 면목로45길 3-2

성 북 구 문 화 공 간  이 육 사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정 릉 함 둥 지 성북구 정릉로21길 61-12

강 북 구 어 울 향 기 강북구 한천로105길 21, 지하

도 봉 구
은 행 나 루 도봉구 시루봉로 94, 2층
학 둥 지 도봉구 방학로2길 27, 2층
창 오 랑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20, 3층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도봉구 노해로 227

노 원 구 중 계 온 마 을 센 터 노원구 한글비석로 371
은 평 구

한 옥 마 을 회 관 은평구 연서로48길 74
고 리 마 루 은평구 갈현로 301
토 정 골 사 랑 방 은평구 갈현로7길 34-1

서대문구 천 연 옹 달 샘 서대문구 독립문로10길 6
나 비 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55 (1, 4층)

구 로 구
천 왕 역 버 들 구로구 오리로1130, 지하 2층
다 붓 다 붓 구로구 디지털로19길 22
모 아 래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98

금 천 구
독 산 4 동 금천구 독산로 232
맹 글 맹 글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
새 재 미 금천구 독산로50길 105
늘 솔 나 루 금천구 금하로 764

영등포구 문 래 목 화 영등포구 도림로141가길 16
동 작 구 대 방 누 리 마 을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보 라 매 둥 지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41꽃 담 소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5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본 건은 광진구 마을활력소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에 따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추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동 건 용도폐지 2023년 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적정

○ 다만, 2021년 6월 광진구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 착공후 같은해

10월 공사중단을 결정하여, 기 투입된 1억 5천 7백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있음.

※ 행정국은 설계도면 및 당초 구조안전진단결과(B등급)와 실제 건축물 구조가

상이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공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공사중단이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리모델링 설계전 정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사 랑 둥 지 동작구 사당로29다길 32-6
강 남 구 마을활력소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강남구 삼성로75길 24
강 동 구 성 내 어 울 터 강동구 올림픽로62길 35

천호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강동구 구천면로68나길 17

區 위탁운영
(11)

성 동 구 사 근 동 성동구 사근동길 72
동대문구 휘 경 아 뜰 리 에 동대문구 망우로 55

회 기 한 지 붕 동대문구 회기동 60-285
성 북 구 길 음 아 지 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34
도 봉 구

초 록 뜰 도봉구 도봉로181길 65-8
산 돌 도봉구 방학로6길 20-9
창 이 마 을 꿈 터 도봉구 덕릉로59마길 18-7, 4층

노 원 구 수 락 행 복 발 전 소 노원구 동일로242길 77
도 암 어 울 마 루 노원구 덕릉로126나길 14

강 서 구 종 해 문 화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지하1층
금 천 구 어 울 샘 금천구 탑골로 22



[ 광진구 마을활력소 용도폐지 추진경위 ]

2019. 9. 3. 광진구(구의2동)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2019. 9.24. 제5차 공유재산심의 → 적정

2020. 2.27.
구의2동 마을활력소 부지매입 및 조성(변경) 계획 수립
-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증가, 조성방식을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

2020. 3.19.
제2차 공유재산심의(재심의) → 조건부 적정
- (조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노후건물에 대한 내구연한 검토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2020. 6.15.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2020. 6.19.
~ 12.18.

리모델링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진행

2021. 6.30. 착공

2021.10. 1.
공사중단 결정
- 당초 안전진단 결과 및 설계도면과 건축물 구조 상이하여 안전사고 우려

2022.10. 6. 사업종료 통보(市 차원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종료)

2023. 4.14.
구조안전진단 용역 실시
- 안정성 문제로 공사 중단하였음에도 후속조치 전무 및 건물 노후도(’76년
사용승인) 고려하여 안전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안전진단 재추진

- 출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발췌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2021년 광진구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378,923 156,794 41.4%

시 설 비 375,071 153,617 41.0%

건축·기계설비 285,174 109,578 38.4% ·건축·기계설비 2개사 
공동도급

·관급자재(냉난방기) 포함
건  축 237,079

109,578 38.4%
기 계 설 비 48,095

전 기 60,603 24,849 41.0%

통 신 19,021 9,130 48.0%

폐 기 물  처 리 10,273 10,060 97.9%

감 리 비 3,852 3,177 82.5%



라.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4조 1,678억 6천만원) 대비 6,852억 9천만원

(16.4%)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853,145,519 4,167,858,240 685,287,279

자치구조정교부금 4,853,145,519 4,167,858,240 685,287,279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지방자치법」제1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여건에맞춘기본적인수요에충당할수있는재원을보장해주는재정조정제도임.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구조정교부금

○2022년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 반영
685,287,279,000원 = 685,287,279천원

증감사유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서울시 보통세 예·결산 차액의 22.6%과 장외발매소
소재 자치구에 신고납부된 레저세분 예·결산 차액의 20%를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반영



<2022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 (c × 22.6%)1) 38,123 44,968 6,845

보통세 합계 (c = a + b) 168,686 198,973 30,287

보   통  세(a)2) 167,334 197,476 30,141

취 득 세 62,046 58,712 -3,334

주 민 세 6,166 7,287 1,120

자 동 차 세 12,165 10,258 -1,907

레 저 세 299 1,051 753

담 배 소 비 세 5,715 5,886 171

지 방 소 비 세 3 ) 20,421 25,937 5,516

지 방 소 득 세 60,521 88,345 27,823

지난년도 보통세(b) 1,352 1,497 146
　 취  득  세 110 224 115

주  민  세 97 58 -39

자 동 차 세 692 605 -86

지 방 소 득 세 454 609 156

(단위 : 억원)

  1) 조정교부금(6,845억원) = 일반조정교부금(6,160억원 ,90%), 특별조정교부금(685억원, 10%)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3)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근거 지방소비세 중 균특회계보전분, 지방교육세전출분 제외

<2022년도 레저세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액>

자치구(11) 장외발매소(배분대상) ’22년도분 예산액(A) 징수액의 20%(B) 정산액(B-A)경마 경륜 경정
전 체 191.6 199.7 8.1

종로구 ○ 7.0 7.1 0.2
중구 ○ ○ 4.3 4.8 0.5

동대문구 ○ ○ ○ 32.3 33.4 1.1
중랑구 ○ ○ ○ 22.4 23.5 1.1
성북구 ○ ○ 7.3 7.8 0.5
강북구 ○ 13.6 14.2 0.6
도봉구 ○ 13.2 13.7 0.4
영등포구 ○ 40.2 41.6 1.4
관악구 ○ ○ 9.6 10.6 1.0
강남구 ○ ○ ○ 20.9 21.8 0.9
강동구 ○ 20.8 21.4 0.5

(단위: 억원)



○ 현재 시점에서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1)에 따라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1)「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구   분 ’23년 당초예산 ’23년 추경예산(안) 증가액
합   계 41,679 48,532 6,853

일반·레저세분      37,551       43,719        6,168 

　 종 로 구          689           894          205 

　 중 구          160           340          180 

　 용 산 구          795         1,010          215 

　 성 동 구        1,228         1,463          235 

　 광 진 구        1,527         1,773          245 

　 동 대 문 구        1,998         2,261          263 

　 중 랑 구        2,112         2,383          271 

　 성 북 구        2,362         2,653          291 

　 강 북 구        2,140         2,408          269 

　 도 봉 구        2,085         2,348          264 

　 노 원 구        2,743         3,062          319 

　 은 평 구        2,289         2,586          297 

　 서 대 문 구        1,613         1,859          246 

　 마 포 구        1,170         1,415          245 

　 양 천 구        1,671         1,924          253 

　 강 서 구        2,067         2,372          305 

(단위:억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첫째, 2023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4.7%)가

이미 4.7%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109.8%)시

9.8%를 초과하는 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구   분 ’23년도 배분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3년도 배분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A)

’23년도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B)
증감
(B-A)

강남구 포함 74.2% 104.7% 109.8% 5.1%p

강남구 제외 69.2% 101.6% 107.0% 5.4%p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아울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구 로 구        1,974         2,252          278 

　 금 천 구        1,459         1,687          228 

　 영 등 포 구        1,090         1,343          253 

　 동 작 구        1,610         1,861          251 

　 관 악 구        2,276         2,564          289 

　 서 초 구           86           311          225 

　 강 남 구           43             44             1 

　 송 파 구          599           867          268 

　 강 동 구        1,765         2,038          272 

특별조정교부금 4,128 4,813 685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6,853억원)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바, 당초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와

레저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보통세 결산차액)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조정교부금(레저세분 결산차액)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8년도 29,214 33,241 4,027  ’19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9년도 31,099 35,293 4,194  ’20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0년도 32,869 40,553 7,685  ’21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1년도 32,785 45,162 12,377  ’22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2년도 38,123 44,968 6,845  ’23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22년도 191.6 199.7 8.1
 ’23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22년도분 예산액(A)은 ’23년 편성)



마. 국고보조금 반환(자치행정과, 남북협력과)

○ “국고보조금 반환”은 3건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 및 “한국전쟁전후 민간희생자 위령

사업”의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기정 예산(1억 2백만원) 대비

1백 40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 남북협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의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부서명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03,033 101,589 1,444

남북협력과 국고보조금반환금 6,802 0 6,802

< 자치행정과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434,500원

= 1,435천원

○2022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180원

= 9천원

증감사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발생



< 남북협력과 세부 산출 내역 >

○ 국고보조금 반환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국고보조금 반환 절차〉

2022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기편성
(예산담당관) ⇨

2022년 국고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세입처리
(사업부서 ⟶ 세무과) ⇨

해당사업 예산집행
(사업부서)

(2021) (2022.1월 중순~2월 초) (2022.2월) (2022.2월~12월)

⇩
편성된 예산으로
보조금 반환금 반납
(사업부서 ⟶ 중앙관서) ⇦

보조금 잔액 등 반납
예산편성(사업부서)
※ ’23 추경 또는 ’24 예산편성 ⇦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 요구 ⇦

해당사업 집행마감
(사업부서)

(2023.8월~) (2023.3월~) (2023.3월) (2022.12월)

※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임.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6,802,000원 반납 = 6,802천원

증감사유

202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다만, 자치행정과의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과 남북협력과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 사업명 계

계 43,245

자치행정과

소계 18,799

2020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7,869

2021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9,495

2022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1,435

남북협력과

소계 24,446

202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7,196

202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0,449

202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6,801



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 동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단체의 역량 강화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에 따른 불용 예상액 5억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928,820 2,428,820 △500,000

사무관리비 128,820 128,820 0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00 2,300,000 △500,00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단체 사업비 지원

1,800,000,000(소요액)-2,300,000,000(예산액) = △500,000천원

증감사유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완료에 따른
불용 예상액 5억원 감추경 (23억 → 18억)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소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 및 독창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2023년 지원 개요 ]

 ㅇ 선정분야 : 6개 유형
- 민선8기 시정운영 핵심과제 연계 사업 및 시민체감형 사업 반영

- 사전 수요조사(’22.11.17.～11.30., 50건) 결과 반영

※ 사회복지(44.0%) > 안전(20.0%) >환경(10.0%), 건강(10.0%) > 
문화관광(6.0%), 사회통합(6.0%) > 경제(4.0%) 순

 ㅇ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 중복선정 예방 및 서울시 민간단체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 제한

      ※ (’22년) 서울시 주사무소를 둔 서울·중앙정부 등록단체  → (’23년) 서울시 등록
      ※ 타 시·도 및 중앙정부 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 시 신청자격을 관할 등록 단체로 제한 
 ㅇ 지원규모 : 2,300백만원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금액 확정 

동행특별시 매력특별시 안전특별시

 ① 복지·건강

 ② 사회통합

 ③ 민생경제

 ④ 문화관광·체육

 ⑤ 교통·안전

 ⑥ 환경보전·자원절약

     ※ 2022년 4개 유형(복지, 건강·안전, 문화·관광, 시민·공익)  



○ 2023년 사업모집에는 176개 단체가 접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144개 단체를 대상으로 소관부서 사전검토 및 외부 15인으로 구성

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분과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총 97개

단체를 선정(17억 7천 3백만원 지원, 업체당 평균 1천8백만원)한 바,

※ 2022년(125개) 대비 22.4% 감소한 것으로, 2023년에 신청자격 및 심사·

선정기준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당초 사업예산 23억원에서 불용예상액 5억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보임.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재정담당관-5942, 2023.5.19.)

○ 다만, 동 사업은 본예산 편성당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2022년 대비 3억원(민간

경상사업보조)을 증액했었으나 이번에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정확한 사업검토 없이 부실하게 본예산 추계를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및

공익증진이라는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방식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지역적응센터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 4천 1백만원을 감액조정하고자하는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309,000 1,350,000 △4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1,309,000 1,350,000 △41,000

< 세부 산출 내역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지역적응을 돕는 것이 목적으로 4개

권역별(관악, 강서, 양천, 노원)로 운영하고 있음.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분

△41,000,000원
= △41,000천원

증감사유

통일부의 국비 가내시 통보 이후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감추경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적응센터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지원

○ 지원대상 : 4개 지역적응센터(동부, 서부, 남부, 북부)

- 선정기준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 및 정착지원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단체로

통일부장관 인정 기관(서울시 추천, 통일부 선정)

○ 추진방법 : 국고보조금 지원 및 기관 지도·점검

○ 사업내용 :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

- 지역전입 및 초기생활 지원,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 지역적응지원,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309백만원(전액 국비)(일반회계)

 권역별 운영단체 및 사업지역

 

□ 추진절차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통일부)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적응센터→서울시)

국고보조금 예산교부
(통일부→서울시)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안내 

‘22.12월 ‘23.1월 ‘23.1월 ‘23.2월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지도·점검 실시 사업결과 및 정산

분기별 분기별 ‘23.7~8월 ‘24.2월

센터명 운 영 단 체(소재지) 관할 지역 탈북민수(명)

  ※ 서울시, 운영단체, 통일부 3개 기관 운영협약 체결 (‘22.1.~’24.12. 3년) 6,555

동 부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관악)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1,547

서 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강서)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강서 1,497

남 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양천) 양천,구로,금천,영등포 1,702

북 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노원)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1,809



○ 동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지원 금액이

당초 전년대비 4천 1백만원 증액된 가내시 금액(13억 5천만원)에서

전년 수준(13억 9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4천 1백만원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으로, 감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행정국은 통일부에서 센터 인건비 등 소요금액을 4천 1백만원 증액 조정코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인 바, 센터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원활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아.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 동 사업은 수련원 객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품

수리 및 이용객 대상 계절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을 납부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단가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 1억 3천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02,917 370,720 132,197

사무관리비 84,200 84,200 0

공공운영비 398,197 266,000 132,197

공무원 교육여비 520 520 0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20,000 0



< 세부 산출 내역 >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수련원 객실 및 부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냉·난방 시설 운영시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법조사관 이 태 기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공 공 운 영 비

○냉난방 연료비
136,800,000원-85,500,000원 = 51,300천원

○전기요금
165,300,000원-114,000,000원 = 51,300천원

○상하수도 요금
96,097,000원-66,500,000원 = 29,597천원

증감사유

ㅇ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단가 인상으로 추가 예산 필요

[ 공공요금 단가인상 세부내역 ]
구 분 인상시기 인상율(%),원 산출계산식 비고

전기

`22. 4월 증)4.9원/kWh

- 소요예산 : 398,197천원

· 245,801천원(’22년 공공요금 납부액)

× 1.62(증가율 62%)

- 증가율 62% 산출 근거

· 1~4월 집행액 : (’22년) 83,624천원 /

(’23년) 136,113천원

한전단가
`22.10월 증)11.9원/kWh
`23. 1월 증)19.4원/kWh
`23. 5월 증) 8원/kWh

상·하수도 `22. 11월 증)15%
속초

상수도

가스

`22. 4월

`22. 9월

`22.10월

`22.11월

`23. 1월

27.3원/㎥

33.4원/㎥

36.4원/㎥

38.1원/㎥

38.7원/㎥

참빛도시

가스(속초)

- 전기요금산출은 기본요금, 계절별, 사용시간별(경부하, 중부하, 최대부하) 단가 적용,

   소요예산 산출은 전년도 대비 집행액 비율 적용하여 산출 함.

   · 경부하(23:00~09:00), 중부하(그외시간 )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 계절별(봄·가을, 여름, 겨울)


